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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Ⅰ. 감정평가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소재 백양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

     (토지, 건물=주택)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의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건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본건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1항의“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함.     

    - 감정평가조건;없음.

  3.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완료일자인 2025.8.6일

    로 함.

 4.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7조등에 따라 대상물건(토지, 건물)을 감정평가하되,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여 지가수준, 거래사례, 평가전례등을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였으며,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비교방식 및 수익방식등 타방식에 

     의한 합리성검토는 물건의 특성, 비교적 최근의 건물만에 대한 적절한 거래사례의 부재

     등을 감안하면 불필요 하거나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였음.

 5. 기타사항(내부확인에 관한 사항)

    본건은 현장조사시 일부는 문잠김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인하여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건축물현황도등 관련공부와 외부관찰, 평가전례, 인근주민에 의한 탐문조사등에 의하여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는바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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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토지가격의 산출근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격산출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및 그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2. 대상토지개요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2025.1.1기준

개별지가

(원/㎡)

1
구포동

952-19
대 129 주택

제2종일반

주거지역
905,200

  3. 비교표준지의 선정

     (1) 비교표준지공시지가

                                                          (공시기준일:2025.1.1기준)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공시지가

(원/㎡)

구포동

952-11
대 137 단독주택

제2종일반

주거지역
소로한면 1,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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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정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2항에 따라 대상토지와 인근지역내에 위치

        하며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등이 같거나 비슷한 점등을 감안하여

        위 공시지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

              

4. 시점수정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25.1.1~2025.6.30 +0.520% 2025년 6월까지 누계분

2025.6.1~2025.6.30 +0.070% 2025년 6월분

누계

(2025.1.1~2025.8.6)

+0.607%

(시점수정치: 1.00607)

1.00520x(1+0.00070x37/30)

≒1.00607
  

       ※ 2025년 7월 이후는 미발표되어 2025년 6월분을 연장, 추정하여 적용함.

   

5. 지역요인비교

   본건과 비교표준지공시지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한 것으로 사료됨.

   (지역요인비교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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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별요인비교

   (1) 개별요인비교항목

   

조    건 항        목

가로조건 폭, 포장, 보도, 구조, 계통 및 연속성등

접근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등

환경조건
일조 조망 경관등 자연환경, 인근환경, 상하수도 도시가스등 

공공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등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지세, 고저, 접면도로상태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2) 개별요인비교치 결정

          

비교표준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1.00 0.85 1.00 1.00 1.00 1.00 1.00 0.850

본건은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의 폭, 구조, 계통 및 연속성등 가로조건에서 

열세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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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의 요인의 보정

   (1) 보정의 필요성

       그 밖의 요인은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기타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을 말하며 이러한 요인에는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수준 및 평가전례등이 있으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은 

       시가와의 괴리로 인하여 적정가격에 미치지 못하므로 시장가치산정을 위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수준 및 평가전례등을 참작하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함.     

   (2) 평가전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평가목적

기준시점

A
구포동

952-10
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
2,180,000

담보

2023.10.23

B
구포동

952-24
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
2,250,000

담보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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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근 거래사례   

                            

                                                      [출처: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고시등]

   
    *A: 건물내역: 건물포함거래이나 현재는 철거되어 소재불명으로 건물가격은 토지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추측됨.

        토지단가:450,000,000÷185.6㎡≒2,420,000원/㎡ 

   

     B: 건물내역: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3층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연면적:298.99㎡

                 사용승인일:2016년9월2일

        토지단가:[850,000,000-(1,400,000x43/50x298.99㎡)]÷208.2㎡≒2,350,000원/㎡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거래가액(원)

(거래유형)

*토지면적기준

단가환산액
거래시점

A
구포동

952-10
대 185.6

제2종일반

주거지역

450,000,000

(건물포함거래)
약2,420,000 2023.8.3

B
구포동

952-24
대 208.2

제2종일반

주거지역

850,000,000

(건물포함거래)
약2,350,000 202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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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의 요인보정치의 결정

      ㄱ. 비교사례의 선정

          용도지역, 지목, 주변환경등이 같거나 유사하며 인근의 유사물건의 가격수준

          등으로 보아 대체로 정상적인 거래사례인 것으로 판단되는점등을 감안하여 

          위 7.(3)의 거래사례 기호A를 선정함.

      ㄴ. 산출산식

                        거래사례기준 표준지가격(토지단가x시점수정x지역요인x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기준시점의 표준지가격(표준지공시지가x시점수정)

      ㄷ. 그 밖의 요인보정치의 산출

구분 금액(㎡)
시점수정

※1)

지역요인

※2)

개별요인

※3)
산출금액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거래사례기준 

표준지가격
2,420,000 1.01848 1.000 1.050 2,587,297

2.41

기준시점의 

표준지가격
1,065,000 1.00607 1.000 1.000 1,071,464

  ※1)시점수정(북구 주거지역: 2023.8.3~2025.8.6): 1.01848

  ※2)지역요인; 표준지와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는바 지역요인이 대등함.(1.000)

  ※3)개별요인; 표준지는 거래사례에 비해 가로의 구조, 계통 및 연속성등 가로조건에서

                우세한 것으로 사료됨.(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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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법원경매 매각가율

                                                 <부산광역시 북구>            

구분  대지

최근 1년간 평균

(2024.8~2025.7)
47.4%

최근 6개월간 평균

(2025.2~2025.7)
47.4%

                                         (자료; 대법원, 매각가율=매각가/감정가)

      ㅁ. 그 밖의 요인보정치의 결정

          인근지역내 유사토지의 지가수준과 평가전례등을 감안하면 지가수준은 공시지가

          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조사되는바 유사토지의 지가수준과의 균형유지 및 

          용도지역, 주변상황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서 141%를 증액

          보정함(2.41)

         

8.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의 산정

                                                

                                                    (단가 산출시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함)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산정단가

(원/㎡)

1 1,065,000 1.00607 1.000 0.850 2.41 2,194,895 2,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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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격산출

   1. 비교사례의 선정

      (1) 인근 거래사례의 선정

          위 7.(3)의 기호B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2) 비교거래사례의 선정사유

       상기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의 거래사례인바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항, 주변환경, 거래시점등에 있어 비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의 

       거래사례로 선정함.

   2. 사정보정

      상기 거래사례는 부동산의 특성과 가격수준등으로 보아 대체로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사정보정치:1.00)

   3. 시점수정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24.1.18~2025.8.6
+1.738%

(1.01738)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지가변동률

계산항목 활용 산출함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토지단가(원) 자료출처 거래시점

구포동

952-24
대 208.2

제2종일반

주거지역
2,480,000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고시등
202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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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역요인비교

     본건과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한 것으로 사료됨.

     (지역요인비교치: 1.000)

   5. 개별요인비교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의 산정

                                                    (단가 산출시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함)

거래사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1.00 0.90 1.00 1.00 1.04 1.00 1.00 0.936

본건은 거래사례에 비해 가로의 구조, 계통 및 연속성등 가로조건에서 열세하나

 토지의 형상등 획지조건에서는 우세한 것으로 사료됨. 

기호
사례가격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산정단가

(원/㎡)

1 2,350,000 1.00 1.01738 1.000 0.936 2,237,829 2,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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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가액의 결정

  1.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단가)

  2. 시산가액의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에 대한 의견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평가액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본건의 감정평가액을 ㎡당 2,190,000원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평가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 토지 감정평가액(단가)의 산정

기 호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1 2,190,000 2,240,000

기 호
적용단가

 (원/㎡)

면 적  

(㎡)

감정평가액  

    (원)

1토지 2,190,000 129 282,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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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물가격의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라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현상 및 관리상태등을

    감안하여 관찰감가법도 병용하여 평가하였음. 

 2. 대상건물의 개요

 

 3. 재조달원가의 산정

   (1) 표준단가 

                                                [출처: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기호 용도 층수 연면적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구조

비고

(현황)

2 다세대주택 지상2층 135.75㎡ 1988.11.4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일반주택구조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

(원/㎡)

1-1-4-5 일반주택
 조적조(시멘트블록)

슬래브지붕
5 1,1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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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조달원가의 산정

       상기 사항과 구조 및 규모, 사용자재의 품질, 시공방법 및 시공정도등을 비교하고,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2층 일부의 다락방, 옥상소재 정자등 부대설비를 포함하되 

       일반적으로 오래된 건물은 토지가격에 포함되거나 저가로 평가되는 현실등을 감안하여 

       본건에 적용할 재조달원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4. 건물가액(단가)의 결정

                                           
     ※1) 관찰감가법을 적용하여 잔존내용년수를 5년으로 상향 조정함.

     ※2) 잔존가치율=잔존내용년수/(총)내용년수

      

 5. 건물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 분 '2‘건물

건물 1,000,000원/㎡

기호
재조달원가

(원/㎡)

(총)내용

년수

※1)잔존

내용년수

※2)잔존

가치율

적용단가

(원/㎡)

2 1,000,000 40 5 5/40 125,000

기 호 적용단가(원/㎡) (연)면적(㎡) 감정평가액(원)

2 125,000 135.75 16,96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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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2. 결정의견

    상기 평가전례와 인근지가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과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액을 합산한 위금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구 분 적용단가(원/㎡) (연)면적(㎡) 감정평가액(원)

토지-기호1 2,190,000 129 282,510,000

건물-기호2 125,000 135.75 16,968,750

(합 계) - - (299,478,750)

제시외건물 - 약11.3 534,000

(총 계) (300,012,750)



토지,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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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면    적  (㎡)

129대 제2종일반 1291 부산광역시 952-19 2,190,000 282,510,000

주거지역북구

구포동

다세대주택 조표46663호2 부산광역시 952-19

시멘트 블록조북구

슬래브지붕구포동

2층

135.751층 72.07 1,000,000125,000 16,968,750

2층 63.68[도로명주소] x5/40

부산광역시 관찰감가

북구

백양대로

1064번길

47-1

소  계 \299,478,750

(제시외건물)

창고등 조적조ㄱ 부산광역시 952-19

슬래브지붕북구

1.5단층 약1.5구포동 1층계단밑60,000 90,000

소재

보일러실등 조적조ㄴ 〃 〃

슬래브지붕

3단층 약3 1층소재60,000 180,000

창고등 샷시조ㄷ 〃 〃

판넬지붕

2.8단층 약2.8 1층소재30,000 84,000

보일러실등 조적조ㄹ 〃 〃

판넬지붕

4단층 약4 2층소재45,000 180,000

소  계 \534,000

합   계 \300,012,750.-

극동감정평가사사무소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극동4250801호

Page : 1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소재 백양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빌라등 소규모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종교시설(교회)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토지에 경차등 소형차량 접근가능하나 자유롭지 못하고, 인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전반적으로 서하향 완경사지에 위치한 세장형의 토지를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북서측으로 폭 약3미터 내외의 도로(골목길)가 소재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2-07), 상대보호구역(부산백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효림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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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 

  ·본건 부동산의 면적, 위치, 용도등은 공부서류와 당사무소의 개략적인 측정등에 의거 

    사정하였는바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을 요할시는 측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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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감정평가요항표

극동4250801호

Page : 1

(1) 건물의 구조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적벽돌타일 및 몰탈위페인트등

     내벽: 벽지마감등

     창호: 샷시창등의 구조임.

 

 

(2) 이용상태

 

    일반주택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등 되어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됨.

 

 

(4) 부합물 및 종물

 

    제시외건물 기호ㄱ~ㄹ이 소재하는바 부합물 및 종물로서 본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별무한 것으로 판단됨.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

극동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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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952-1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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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도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952-1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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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및 건 물 개 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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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측에서 촬영

동측에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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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측에서 촬영

남동측에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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